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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최근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1월 「주차장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확대(기존 건축물 포함), 설치 의무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운영상 규정(과태료 등) 도입이라는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다만 주차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를 단계별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단계별 시행에 맞추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도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필요성 

정부는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2024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관련 3대 분야에서 15대 핵심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부모들이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생활밀착형 

인센티브 중 영유아 동반가족이 외출 시 겪는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주차면 등의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이 공감1)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 및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을 도입하였고, 최근 「주차장법」 

개정되어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내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령 및 조례

국내 전용주차구획 법제를 살펴보면 차량 종류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법령으로는 「주차장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등에 관하여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과 

크기, 운영 규정 등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임산부, 노인, 

가족 배려 등 다양한 전용주차구획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춘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법률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등은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조례로 지정된 전용주차구획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를 강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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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령

구분 경형 및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적용

대상

•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x 1.6m x 2.0m 이하 
(L x W x H)

•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
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
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
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
차 등

•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 
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이용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이와의 배우자 및 직계
혈족, 직계혈족의 가족 등 관계

•	자동차: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장애 또는 노인복지

사업 사용 자동차, 장애인 통학 및 장애

보육사업 사용 자동차 등)

설치대상

(시설)

•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

주택, 통신시설 등)

설치위치 - -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 

물의 출입구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설치 

주차대수

•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친환경+경형자동차 
=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	부설주차장 내 경형자동차: 전체 
주차대수 10% 이하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시설**: 총 주차대수의 2%

•	각 주차장 주차대수의 2~4%  
내에서 조례로 주차대수 비율 결정

주차구역 

크기

•	경형자동차: 

	- 평행: 1.7m x 4.5m, 

	- 평행 외: 2.0m x 3.6m

•	이륜자동차: 1.0m x 2.3m

•	2.5m X 5.0m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	3.3m X 5.0m 이상

	- 평행: 2.0m X 6.0m 이상

공용설치

가능*
- -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안내표지

설치 및 

위치

- -

•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표지

발급
- - •	표지 발급 의무

위반차량 

조치
-

•	설치 및 관리보수 등 위반 시:  
시정명령 이후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충전 행위 방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한 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인증 위조 및 부정 발급 등: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주차 방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주차표지 미부착 및 장애인 미탑승: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교통약자주차장

**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기축시설 기준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정도 판정 기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을 통해서 세부시설을 명시함



 해외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령 및 조례

•일본

일본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일부 

지자체나 민간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적용 대상 및 설치 기준은 다르지만 

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에 설치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이나 보조금을 마련해 주차장 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민간 업체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권장하고 있다.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은 ‘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구획’과 같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부정 이용에 대한 조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주차구획 현황

구분 기후현* 돗토리현: 육아 응원 주차장** 효고현: 육아 응원 주차 스페이스***

설치 목적
•	육아 친화적인 사회 만들기 •	승하차 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부담 경감 및 안전 확보
•	승하차 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부담 경감 및 안전 확보

설치 대상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한 공공기관이
나 민간시설

	- 육아 친화적인 사회 만들기와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주차장 설치 취지 동의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주차장 가이드

라인 준수

•	공공기관, 민간시설 등 •	관련 규정 확인은 안 되지만 오쿠라
야마(大倉山) 주차장과 아라타공원
(荒田公園) 주차장에 최근 설치

이용

 대상자

•	임신 중인 산모 및 유모차 사용자

•	3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

시설 상황에 따라 영유아 연령의 범위 

변경 가능(초등학교 미만의 자녀까지만 

가능)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

설치 기준

•	건물 출입구 근처에 위치

•	주차면 폭 3.5m 이상

•	주차구획의 크기, 대수, 위치 등에 
대한 특별한 조건 없음

•	차량 주변 유모차를 둘 수 있도록 
가로 및 후방 공간 폭 확장(확장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안전 확보)

•	건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 설치

•	하트풀 주차장(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

구획)과 별도 구획으로 함

•	영유아 승하차 시 유모차를 차량 
문 근처에 세울 수 있도록 일반  
주차 구역의 폭에 비해 넓게 설치

•	시설 출입구와 가까운 공간에 설치

* 岐阜県健康福祉部地域福祉課(2021, p.4) 참고하여 작성.

** 鳥取県(https://www.pref.tottori.lg.jp/312476.htm) 참고하여 작성. 

*** 矢野浩慈(2023, https://go2senkyo.com/seijika/170688/posts/818935)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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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 주차장 사례(기후현, 돗토리현, 효고현)

출처: ぎふ子育て応援団(https://kosodate.pref.gifu.lg.jp/?act=shop_detail&id=8590#), 鳥取県(https://www.pref.tottori.
lg.jp/312476.htm), 子育て応援サイトこどもっとKOBE(https://kodomotto-kobe.jp/notice/dfe8c051-0cb2-429d-b0c2-

ae292cc06066.html)

•미국

미국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같이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주로 민간시설이나 기업이 임산부나 영유아를 배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Expectant Mothers Parking’, ‘Maternity Parking’, ‘Stork Parking’, 

‘Parents with Young Children Parking’, ‘Family Parking’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 위치나 기준 역시 시설마다 다르다. 보통은 상업시설, 사무실, 공공건물의 출입구와 가까운 

곳을 할당해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부모가 유모차나 카시트 등을 내리고 승차하기에 더 편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유아용품 전문 체인점 앞에 설치된 Stork Parking 구역(좌)과 관련 표지판(우)  

출처: Yates(2008, https://www.theledger.com/story/news/2008/09/17/pregnant-parking-privileges/25951849007/), 
Loop Business(2020, https://barbados.loopnews.com/content/sky-mall-marks-parking-spaces-parents-children-under-5), 

Sebring(2023, https://www.pfw.edu/news-center/campus-initiative-helps-expectant-mothers-parking), 

미국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주차구획을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2011

년 뉴욕시 의회에서 ‘임산부 우대주차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후 플로리다주 등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나,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와 적용시설 범위 설정, 법적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이 쉽지 않아 제도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임신을 장애와 동일 선상에 놓는 데 



대한 여성단체의 부정적인 입장도 걸림돌이 되었다. 그럼에도 일부 주에서는 임신으로 거동이 

불편하다고 의사가 인증한 경우, 장애인 주차증을 임시로 받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이는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관련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법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적 사안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영국

영국에서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형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 등 주로 상업시설이나 민간 주차장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Parent and Child 

Parking’ 또는 ‘Family Parking’으로 불리며,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위해 더 넓고 접근성이 좋은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12세 이하 자녀 

동반’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연령기준이나 임산부 포함 여부 등은 시설별 약관에 따라 다르다. 

경찰이나 지방정부가 아닌 해당 주차장 운영자가 자체 규칙을 명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법화 사례로는 2009년 웨일스 의회에서 임신 후기 여성에게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와 동일한 

주차 혜택을 제공하는 ‘핑크 배지(Pink Badge)’ 제도를 검토했으나, 기존 장애인 전용주차와의 

형평성과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로서는 법적 제도화를 요구하는 소비자 

단체나 시민 단체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남용 문제와 민간업체의 

자의적 규정에 따른 벌금 부과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제도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해외 사례 시사점

이상의 사례를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에는 다양한 갈등과 이견이 따를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대상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용 자격 인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에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 및 운영의 한계로 대상자 정의의 모호성이 

지적되었다.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가족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용 자격을 인증하는 기준 및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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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할 경우, 부정 이용이 발생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주차장의 이용 요강을 통해 이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용 대상자에게 

이용증을 발급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동반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부정 이용을 

방지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차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 

구획의 도입은 다른 교통약자나 일반 운전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 논란으로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구획’과 같이 영유아 동반가족뿐만 아니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교통약자들도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 운영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돗토리현은 ‘육아 응원 

주차장’을 설치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민간 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설 운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법적 강제 없이도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와 운영이 활성화되어, 영유아 동반가족의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제화(「주차장법」 개정) 

2025년 1월 「주차장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근거법이 마련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를 통해 영유아가 

동반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는 ‘영유아 동반 자동차’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을 노외, 노상, 부설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고 초기 도입 

단계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별로 정책의 형평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전용주차구획 도입 정착 및 확대를 위한 법제화 및 의무화 과정에서 



주차 갈등 등의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바,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수렴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관련 「주차장법」 개정 내용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2025. 1. 31.>

1. ~ 3. ( 생  략 )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

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 6. 8., 2013. 3. 23., 2016. 1. 19., 2020. 6. 9., 2024. 1. 9., 2025. 1. 31.>

1. ㆍ 2. ( 생  략 )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② ㆍ ③ ( 생  략 )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 생  략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

차등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2024. 1. 9., 2025. 1. 31.>

③ ∼ ⑥ ( 생  략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 ⑯ ( 생  략 )

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주차장법」,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정착을 위한 과제

•단계별 제도 개선(1단계: 근거법 마련)

이번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2단계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등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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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적 정책 모니터닝을 통한 정책 초기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 적용 대상 건축물, 

표준 주차구획 크기, 설치 비율 등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지와 안내 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책의 법제화 

준비를 병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와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적용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책 홍보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용 

주차구획의 실질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계별 제도 개선(2단계: 의무화 및 기축 적용 확장)

다음 단계에서는 제도·정책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먼저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한다. 또한 기축 주차장까지 적용 대상을 확장하고, 

지자체에 위임했던 적용 대상과 세부 설치 기준, 표지 및 안내표지 시안 등을 법령이나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체계를 강화한다.

2단계 이후 새롭게 규정되는 사항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특히 적용 대상이 기축 

건축물로 확장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및 운영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용주차구획의 수요에 맞춰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제도가 효과적으로 마련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의 필요성을 확보하고 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위반 사항 및 벌칙 부여 기준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 및 단속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 제도 개선(3단계: 벌칙규정 도입)

마지막 단계에는 이전 단계에서 마련한 규정과 더불어 주차장 이용자의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차장 운영상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후에도 이용·운영에 관한 정책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정책 홍보와 의견 수렴 등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근거법

적용
대상자

적용
대상

건축물

설치/
안내
표지 
기준

표지 

위반
차량
조치
시항

표지 표준안 마련

안내표지 표준안 마련

설치 기준 적절성 검토

적용 대상 건축물
적절성 검토

설치 기준 적절성

기축적용 모니터링

적용 대상 건축물
적절성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벌칙규정

정책 홍보 정책 홍보 정책 홍보

정책 모니터링 정책 모니터링 정책 모니터링

신축 인허가-사용승인 기간

Phase 1
(단계 1)

Phase 2
(단계 2)

Phase 3
(단계 3)

제도 의무화 강제 규정 마련

국민 공감대 형성 국민 공감대 형성 국민 공감대 형성

이용/운영 모니터링 이용/운영 모니터링 이용/운영 모니터링

주차장법

임산부
영유아

임산부
영유아

임산부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이행강제금
부과

표지 발급

이행강제금
부과

표지 발급

모자보건법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신축 신축

기축

신축

기축

지자체 조례

지자체 조례

지자체 조례

권고사항

재정 및 정책 지원

관리 및 단속 체계 구축

시범사업

출생 후 6세 미만 출생 후 6세 미만

당위성 정의

펑가

법적 근거 마련

「주차장법」, 법률 제20762호,
2025.1.31., 일부개정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

주차장법

장애인등
편의법

주차장법

장애인등
편의법

단계별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제도화 방향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과 과제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정책의 안정적인 도입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도입 초기에는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의무화하여 주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실효성이 있는 생활밀착형 인센티브로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성동구에서는 유모차 우선주차장 도입 과정에서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찬반 의견을 수렴하였고, 79%가 찬성하였다(성동구청, 

2020).

	⿠성동구청. (2020). 관공서에서의 유모차 사용자 우선주차구역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https://www.sd.go.kr/lab/

viewTnFragnVoteU.do?voteNo=65&key=2487(검색일: 2025.2.12.)

	⿠「주차장법」. 법률 제20762호(2025.1.31., 일부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통계청. (2023a).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3b).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청. (2024). 2023년 인구동향조사.

	⿠Bernadette, K. (2022). Department for Transport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1 to 2022.

	⿠Loop Business. (2020). Sky Mall marks parking spaces for Parents with children under 5. https://barbados.loopnews.com/

content/sky-mall-marks-parking-spaces-parents-children-under-5

	⿠Sebring, B. (2023). Campus initiative helps expectant mothers with parking. Purdue University Fort Wayne. https://www.

pfw.edu/news-center/campus-initiative-helps-expectant-mothers-parking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2010).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Dept. of Justice.

	⿠Yates, J. (2008). Pregnant Parking Privileges. The Ledger. https://www.theledger.com/story/news/2008/09/17/pregnant-

parking-privileges/25951849007/

	⿠国土交通省. (2019). パーキング·パーミット制度事例集　～障害者等用駐車区画の適正利用に向けた取組~.

	⿠子育て応援サイトこどもっとKOBE. https://kodomotto-kobe.jp/notice/dfe8c051-0cb2-429d-b0c2-ae292cc06066.html

	⿠佐賀県. https://www.pref.saga.lg.jp/default.html

	⿠矢野浩慈. (2023). 神戸市 子育て支援 大倉山駐車場・荒田公園駐車場に新たに「子育て応援駐車スペース」を設置. 選挙ドットコム. 

https://go2senkyo.com/seijika/170688/posts/818935

	⿠鳥取県. https://www.pref.tottori.lg.jp/

	⿠ぎふ子育て応援団. https://kosodate.pref.gifu.lg.jp/?act=shop_detail&id=8590#

	⿠岐阜県健康福祉部地域福祉課. (2021). ぎふ清流おもいやり駐車場利用証制度 駐車場整備·運用マニュア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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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도시의 개발’ 총 10개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경관심의 관련 주요 

이슈별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현재 「경관법」에서는 제26조와 제27조, 그리고 제28조에 의거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개발사업은 26개 관련법에 근거한 

6개 분야(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특정 지역의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항만의 건설, 

교통시설의 개발), 총 28개 사업으로 각 사업의 내용 및 절차가 매우 다양하다. 이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2021년 12월 「경관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개발사업 경관심의  

실태 파악이 미진했던 점을 감안할 때 관련 현안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먼저 개발사업 경관심의와 관련한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별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이슈의 중요도, 빈도 등을 고려하여 총 28개 개발사업 가운데 경관심의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의 개발’에 해당하는 10개 사업에 한정하였다. 주요 이슈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각 사업의 개념 및 정의, 사업의 절차,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10개 개발사업에서 경관심의가 진행되는 단계를 유형화하여 심의 시기 및 절차의 적절성, 타 

위원회와의 중복성 및 차별성 측면 등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우선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3개 

지자체(서울, 인천, 평택) 사례 분석과 담당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규모 기준

•	도시지역 내 3만㎡ 이상의 개발사업

•	도시지역 외 30만㎡ 이상의 개발사업

•	20만㎡ 이상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	 30만㎡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개발사업 경관심의에 건축물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실시

출처: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참고.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의 범위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개발

(8)

17)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8) 기업도시개발사업

19) 생활환경정비사업

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21)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22) 지역개발사업

23) 친수구역조성사업

24) 새만금사업

관광단지의 개발(2)
25)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6) 온천개발사업

항만의 건설(1) 27) 항만재개발사업

교통시설의 개발(1)
28)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 색 부분 :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에 해당

출처: 「경관법 시행령」 별표1을 근거로 작성.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도시의 개발

(10)

1)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3)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4) 택지개발사업 

5)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6) 물류단지개발사업

7) 역세권개발사업

8) 혁신도시개발사업

9)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10) 재정비촉진사업

산업단지의 조성

(6)

11) 산업단지개발사업

12) 산업단지 재생사업

13)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14)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15)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16) 단지조성사업



지자체 개발사업 경관심의 주요 이슈별 개선 방향 - ‘도시의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사업 경관심의 주요 이슈 

개발사업 경관심의와 관련한 이슈는 2021년 발의한 「경관법」 개정(안), 선행 연구, 기존 연구용역 

결과, 최신 통합심의 관련 현안 등을 토대로 도출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이 총 9개 관련 이슈가  

도출되었다. 이를 다시 내용별로 종합하면 ①경관심의 절차 및 시기, ②경관심의 대상, ③타 위원회  

심의와의 관계와 차별성 확보, ④변경에 따른 재심의 기준, ⑤경관심의 도서와 관련한 사항 총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이슈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이슈 이슈 종합

개발사업 경관심의 심의시기의 적절성(심의시기 효율화)

①경관심의 절차 및 시기개발사업 경관심의 시 개별 필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경관심의 절차 부재

개발사업 관련 심의 통합화 확대

대지조성사업과 별개의 주택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추가  ②경관심의 대상 

관련 심의와의 차별성 확보 및 통합심의를 통한 효율성 제고
③타 위원회 심의와 관계 및 차별성

건축물 경관심의와의 중복 문제

개발사업 변경에 대한 재심의 기준 및 범위 불명확 ④변경에 따른 재심의 기준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
⑤경관심의 도서 사전경관계획 수립 지침

사전 검토 제도적 체계 미흡 및 비활성화

•개발사업 경관심의 절차 및 시기 

개발사업 경관심의는 타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앞서 1)사업계획의 승인 

전이나 2)구역 지정 이전에 실시하거나, 3)관련 위원회와 통합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업의 종류별로 심의 시기와 개최 방식, 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시기의 

적절성이나 심의 단계에 적합한 도서 작성의 적절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 사업주체가 제기하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관심의 대상: 대지조성사업과 별개의 주택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추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의 개발사업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개발사업만이 경관심의의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택건설사업만을 진행하거나 



별도의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만을 진행하는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이 이에 해당하는데, 수평 증축 및 별동 

증축으로 건축물 입면과 부피가 증가함으로써 경관의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정의 및 사업계획 승인 의무 대상 기준

유형 정의 사업계획 승인 의무 대상

주택건설사업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사업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공주택 3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지면적 1만㎡ 이상

출처: 「주택법」 제2조 참고하여 작성.

•타 위원회와 관계 및 중복성·차별성 확보

「경관법」에서는 경관위원회가 타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제29조)하고 있으나, 

공동심의에 대한 운영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제도 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 초기 단계에 통합심의 시에는 경관위원회 실효성 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별도 심의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차별성 문제가, 실시설계 이후 단계에서는 건축위원회 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등과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심의 기준

현행 「경관법 시행령」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위원회 재심의 대상으로 1)사업지의 

면적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간시설 면적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3)건축물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규모(면적)의 변화만을 기준으로 재심의 대상을 결정함에 따라 경관의 입체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경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혹은 미세한 블록 배치 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건이지만, 이에 따른 경관축 이동 등 경관상의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대로 건축의 배치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고 미세 용적률이 소폭 증가한 

경우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사례를 볼 때 모호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물 

최고높이 및 용적률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해석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층의 단독주택사업지에서 1층 상향되는 경우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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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사업지에서 최고높이 및 용적률 상향 없이 동별 높이 변화가 크게 발생하더라도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개발사업 경관 재심의 대상 및 절차

구분 세부 내용

재심의 대상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의 30% 이상 증감

2. 「국토계획법」의 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원지 등)의 면적 10% 이상 감소

3. 건축물의 최고높이 상향 또는 용적률 증가

재심의 절차

변경에 따른 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이전

경관위원회 심의 재진행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2개 이상의 지구로 분할하여 시행 시 분할된 각각의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적용

출처: 「경관법 시행령」 참고하여 작성.

•경관심의 도서 사전경관계획 수립 지침 내용의 적절성

현재 사전경관계획은 30만㎡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 

도서로 제출하여 경관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경관계획이 수립되는 단계가 구역 지정 전과 

후로 구분될 수 있음에도, 현재 심의 도서와 관련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에서는 사전경관계획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게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역 지정 전에 

사전경관계획 내용을 현재 매뉴얼과 같이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개발 사업에서의 경관심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경관심의 시기 유형화

개발사업 경관심의 시기를 유형화하면, 먼저 ‘구역·지구 지정 단계’에 경관심의를 하는 유형(A)과 

‘구역·지구 지정 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경관심의를 하는 유형(B, C)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유형 A는 세부적으로는 구역·지구 지정 후 다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후자는 경관심의가 진행되는 유형 B와 타 위원들과 통합된 심의로 진행되는 유형 C로 

구분된다.



도시의 개발 사업에서의 경관심의 시기 유형

구분

구역·지구
지정 단계 

구역·지구 지정 후 사업시행
인가단계 유형

구분
실시계획 승인 전 사업계획 수립 단계

경관심의 지구단위계획·지구계획 경관심의 or 관련 실과 협의
건축허가 등

의제처리

1)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위

심의 전
○ 실과 협의

○

(31개)

A-1

4) 택지개발사업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전

○

(지구계획)
-

○

(20개)

7) 역세권개발사업
도시계획위 

심의 전

○

(사업계획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고시로 갈음)

-
○

(24개)

8) 혁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위 

심의 전

○

(지구단위계획 포함 의무)
-

○

(35개)

6)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위 

심의 전
- -

○*

(17개)

A-2
9)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위 

심의 전
- -

○

(33개)

5)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

○

(지구/지구단위계획)

공공주택

통합심의 전

○

(24개)
B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통합심의

(건축, 경관, 교육환경,

도시계획, 교통영향, 

환경영향)

○

(31개)

C

3)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

통합심의

(건축, 도시계획, 

광역교통, 교통영향, 

경관)

○

(31개)

  경관위원회 심의           통합심의

* 사업계획수립단계 개발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도 31개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으로 갈음

****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갈음

•유형 A: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경관심의가 진행되는 유형

대다수의 개발사업이 해당되는 유형이다. 대체로 해당 개발사업의 소관 법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에서 사업 구역·지구를 확정하는 심의에 앞서 경관심의가 진행되며, 사업구역 지정 후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담고 있는 공간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는 건축허가 등 관련 심의들은 의제처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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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이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유형 A-1)에는 경관심의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계획에 경관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경관심의 도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 수립 이후 변경에 따른 재심의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형 B: 구역 지정 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관심의가 진행되는 유형 

유형 B는 경관심의가 구체적인 공간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유형으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외관, 색채, 야간 조명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거시적 관점 

에서 중요한 경관권역, 축, 조망권,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가 부재하다. 실제 

경관심의를 할 때 심의 기준이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지 사례조사 및 면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유형 C: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관심의가 통합심의로 진행되는 유형 

유형 C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관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관련 분야가 통합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경우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해당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때만 경관심의가 

진행되므로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만 진행되는 경우 경관심의가 진행되지 않는데, 이때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실사례 조사·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개발 사업의 유형별 특성 및 주안점

유형 특성 주안점 사례 분석 방향

A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경관심의

•	구역·지구 지정 이전 단계에서 경관심의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공간계획

까지 수립해야 하는 한계점 존재
•	심의 시기에 대한 법 규정 타당성 검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차별성 검토 

•	사전경관계획 수립 또는 미수립 사례의 도서  

내용 적절성, 사업계획에의 반영 및 유지 여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 재심의 필요 여부  

검토

•	특히 유형A-1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의 반영 

사항 관련 내용 적절성, 지구단위계획에의 관련 

내용 반영 여부 검토 

A-1

사업계획 수립 단계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	경관심의 내용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까지 

반영되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에 경관과 관련된 사항이 담길 수  

있게 수립될 필요

A-2

사업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 지구단위계획 

미포함

•	구역·지구 지정 이후 단계에 경관심의 또는 

담당자 협의 절차 부재

•	경관심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 또는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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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관심의

•	경관심의가 구체적 공간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진행되어, 거시적 관점에서  

경관에 중요한 경관권역, 경관축 및 조망권,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  

부재

•	심의 시기에 대한 법 규정 타당성 검토

•	공공주택통합심의의 건축, 도시계획 분야와  

차별성 검토

•	거시적 관점에서 경관권역, 경관축 및 조망권,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심의기준 부재에 따른  

혼란이나 문제가 없는지 검토

C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합심의

•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만 진행

되는 경우 경관심의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 

발생

•	최근 리모델링 사업 확대에 따라 심의  

대상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주택건설사업의 건축물 심의 추가에 대한 필요성 

검토 및 의견 수렴

•	대지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되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운영 여부 및 근거 파악

•	이 경우 경관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경관적 측면

에서 예상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례 파악

 도시의 개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사례 분석  

도시의 개발 경관심의 유형별 주안점을 토대로 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 인천, 평택의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담당 공무원 심층인터뷰와 원고 의뢰를 통해 사전협의, 사전 

심의안건 검토, 사전 검토 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경관심의 시기 유형별로 

실제 심의 도서 사례를 분석하고, 경미한 변경 기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심의 도서 보완을 위한 사전협의 진행

먼저 3개 지자체는 모두 심의 도서 보완을 위하여 공무원-사업자 간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관심의 담당 공무원이 진행하는 사전협의는 심의 도서 작성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경관심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도서 수준에 편차가 있어 사전협의 개최 횟수가 증가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 확충 또는 공무원 대상 심화교육이 필요하다. 

•심의 간소화를 위해 사전 심의안건 검토 추진

최근에는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사전 심의안건 검토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생기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사전 검토로 오해하고 있기도 하며, 심의 이전에 진행되는 만큼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주안점’을 함께 배포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위원의 개별 의견을 취합하여 심의 이전에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신청자에게 도서 작성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사전 심의안건 

검토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위원 간 토론을 통한 의견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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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합의제’를 통해 공통된 의견만 조치하는 방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개발 사업 유형별 개선 사항 도출

유형 A에서는 개발사업 경관심의 결과가 사업 승인 단계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경관통합지침도’의 

지구단위계획 반영 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 경관심의 담당부서가 해당 

사업의 소관부서일 경우에 모니터링 과정이 원활한 측면이 있었다. 

유형 B는 공공주택 통합심의 전 별도로 경관심의를 추진하는 사례로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경관을 고려할 수 있어 긍정적이나, 「경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간 관계 설정을 통해 경미한 

변경 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C 유형에서는 대지조성사업을 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경관심의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 역시 경관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경미한 변경 기준 개선 필요성 도출 

마지막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재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경관적으로는 영향이 큰 변경 건임에도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례로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득한 후 사업계획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전부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진행할 수 없어 소위원회에서 자문만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건축의 배치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재심의가 필요한 건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경관법 시행령」의 모호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개발 사업에서 경관심의 개선 방향  

도시의 개발 사업에서 경관심의 관련 이슈별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의 개발 사업에서의 경관심의 절차 관련: 구역 지정 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경관심의 1회  

진행(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와 통합심의) 

개발사업에서 경관심의는 원칙적으로 도시의 형태나 도시경관구조를 형성하는 경관계획 단계와 

필지단위에서 행해지는 건축계획에 의한 경관을 검토하는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는 대체로 개발사업 구역 지정 전에 고려하게 되고, 후자는 사업구역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건축물 배치와 건축계획에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발 사업에서 경관심의는 

절차상 구역 지정 전과 구역 지정 후 두 차례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경관심의만 두 차례 진행되는 양상으로 매우 강한 규제로 작동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에서 경관심의를 통해 우수한 경관 형성과 실질적인 경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와 통합 운영 

(도시계획심의 담당이 주관)하고, 구역 지정 이후 실시계획인가 신청 이후 단계에서 1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타 심의와 중복성 및 차별성 관련: 사업구역 지정 전 도시계획심의와는 통합심의로 간소화, 건축물 

경관심의는 경관위원회에서만 심의하는 것으로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 지정 전 경관심의와 도시계획심의는 토지이용계획, 

도로계획, 건축물 높이 등 일부 내용이 중복되기는 하나, 심의 운영상 도시계획심의에서 앞 단계에 

진행되는 경관심의 내용을 참고 또는 준수하여, 중복 또는 상충되는 문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를 통해 경관심의 관련 내용과 도시계획  

관련 내용을 한 번에 논의하고, 심의 내용에 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갈음하고 있어, 통합심의 

운영 방식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건축물 경관심의 

(경관위원회)’와 ‘건축심의(건축위원회)’의 차별성을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비롯해 국외에서는 건축심의를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을 중심으로 한 

법적 사항의 준수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형태·입면·재료·색채 등 경관과 

관련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만 심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타 심의와 관계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심의와는 통합심의로 진행하고, 

건축물 경관심의는 건축심의에서 제외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로 진행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관심의 대상 관련: 대지조성사업 없이 진행되는 주택개발사업(리모델링 포함)을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추가

현재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만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될 때 경관적으로 변화와 영향이 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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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여 경관심의를 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실질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지조성사업 없이 진행되는 주택개발사업(리모델링 포함)을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심의대상 사업 규모는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에 준하는 ‘도시지역 내 

3만m2 이상 또는 도시지역 외 30만m2 이상’으로 제안하였다. 다만 사업 규모에 대한 기준은 규모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계획 변경에 따른 재심의 기준 명확화 관련 

「경관법 시행령」의 모호한 기준을 개선하고, 현행 재심의 기준 외에 경관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을 재심의 대상 기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최고 높이’, ‘공간시설 면적’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주요 경관축 형성과 관련한 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재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경관위원회 재심의 대상 관련 「경관법 시행령」 개정 방향

현행 법률 개정 방향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등) 제2항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등) 제2항

(삭제)

(개정) 2. 공간시설의 면적 산정에 대한 기준 설정

(개정) 3. 건축물의 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신설) 4. 주요 경관축 형성과 관련한 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 토지이용계획 및 용적률 변경 등에 따라 통경축, 조망축, 녹지축 등이  

변경되는 경우

•경관심의 도서 및 사전경관계획 수립 지침 관련

사전경관계획 도서가 경관심의 시기와 연계하여 작성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심의 도서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경관계획의 수립 항목과 내용을 매뉴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규정으로 모든 유형의 개발사업을 아우르고 있어 개발사업별 추진 절차와 경관심의 

시기가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관심의 시기별 유형에 따라 사전경관계획 도서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개발사업 경관심의 체크리스트 및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지원책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개발 경관심의 이슈별 개선 방향

관련 이슈 개선 방향

①도시의 개발 사업에서의 경관심의 절차 
•	(구역지정 이전 단계) 경관심의는 도시계획심의와 통합심의로 진행

•	(구역 지정 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경관심의 1회 진행

②타 심의와의 중복성 및 차별성 

•	(도시계획심의와 중복성 및 차별성) 사업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는 경관심의를 도시

계획심의와 통합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간소화

•	(건축심의와의 중복성 및 차별성)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경관 관련 심의는 제외, 건축

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간소화 

③경관심의 대상  
•	대지조성사업 없이 진행되는 주택개발사업(리모델링 포함)을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추가

④계획 변경에 따른 재심의 기준 명확화  

•	개발사업 면적 변경에 대한 재심의 기준은 삭제

•	공간시설 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

•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증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층수 또는 높이, 산정 방식 등) 마련

•	토지지용계획 및 용적률 변경 등에 따라 주요 경관축 형성과 관련한 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재심의 대상에 추가

⑤경관심의 도서 및 사전경관계획 수립 지침

•	사전경관계획 수립 지침의 세부화(경관심의 시기별 유형에 따라 사전경관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	개발사업 경관심의 체크리스트,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이상 도시의 개발 사업에서의 경관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다섯 가지 이슈별로 제시하였다. 이슈 

①, ②와 관련한 개선 방향은 해당 위원회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슈 ③과 ④에 대한 개선 방향은 현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혼동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시급히 적용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슈 ⑤의 지침 개정은 해당되는 

개발사업을 모두 포괄하여야 하므로 도시의 개발 이외 관련 개발사업을 충분히 검토·고려한 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

	⿠「경관법」. 법률 제15460호(2018. 3. 13., 타법개정)

	⿠「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77호(2022. 11. 1., 타법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9560호(2023. 7. 18., 일부개정)

	⿠심경미, 이세진, 유예슬.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주택법」. 법률 제19117호(2022. 12. 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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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교통부는 2019년 3개 시범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시범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립체계에 있어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 

승인 신청 기간의 절대적 부족 및 단선적 진행, 비법정계획의 위상·역할 불분명 및 과업별 

중복 문제가 확인되었다. 조정체계와 관련해 UCP안의 낮은 활용도 및 관련 자료 미제공에 

따른 효용성 문제, MP의 제도상 역할과 책임·권한 등 미준수, 단계별 협력 체계 부재 문제가 

있었다. 실행체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기간 내 완결성 있는 지구계획 작성 

요구, 블록별 건축계획 시 도시건축통합계획 관계자 참여 부재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관련 제도 및 운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말한다(국토교통부, 2019). 즉, 비법정계획인 입체적인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통합하여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설계기법이다.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2차원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된 후 이와 별개로 개별 블록 및 필지 단위에서 

건축계획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도시공간과 생활공간 간 유기적 연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3개 지구(과천과천, 수원당수2, 안산신길2)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를 시행하였다. 곧이어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

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를 비롯해 주요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를 추진하였다.1)

도시 및 건축 간의 통합을 위한 계획 수립이 3기 신도시 개발 시점에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니었다. 

1기 신도시 때에는 정부 주도로 마스터플랜을 우선 수립하였으나 개별 블록 및 건축물 단위와의 

연계 미흡에 따른 난개발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일부 시범지구에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 MA) 제도를 적용하여 전체 계획과 개별 블록 디자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기 신도시 개발에서도 이와 유사한 총괄계획가(Mater Planner: 

MP) 제도를 활용하였으나 실질적인 역할에 한계가 있는 위촉시점과 운영기간, 명확하지 않은 

권한과 책임 등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부분 2차원적 텍스트로 규정되는 

지구단위계획에 이르며 초기 계획에 대한 의도가 건축물 및 주변 공간환경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도 MP 및 총괄관리체계 제도를 

활용하였는데, 도시 개념에 대한 국제공모, 생활권별 마스터플랜 공모 등을 통해 계획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총괄 조정하는 MP를 선정, 총괄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필지 단위에 

이르기까지 계획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기 신도시 개발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계획 단계별 연계뿐 아니라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이라는 3차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초기의 도시 콘셉트와 공간 개념이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구 지정 이전에 UCP(Urban Concept Planner)를 

위촉하여 지구계획 방향, 토지이용계획(안) 등을 함께 구상하였으며, UCP 일부 위원은 이후 MP

로 위촉되어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 개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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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구역 지정·고시

실시계획 승인·고시

블록별 건축계획

실시계획 승인·고시

블록별 건축계획

택지개발구역 지정·고시

실시계획 승인·고시

블록별 건축계획

MP 도시계획, 교통, 환경 분야

택지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총괄조정체계

기본계획
행복도시사업 개요,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 기본구상,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등

지구지정청구서 제출

공공주택지구 개요, 지정목적, 
수용인구 계획

지구 지정·고시

지구계획 승인·고시

블록별 건축계획

지구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MP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 환경 분야 등

「택지개발촉진법」

[1기 신도시]

「택지개발촉진법」

[2기 신도시]

「행복도시법」

신행정수도 설계 국제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주택 특별법」

UCP

[3기 신도시]

일회성의 형식적
운영 등 한계

개발계획

인구수용계획, 이전기관 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 경관,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마스터플랜

MA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정부 주도)
마스터플랜 수립

단지 및 블록 차원 
세부지침 제시

택지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연계
부족

X

법정 절차 비법정 절차

기존 신도시 및 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절차 비교

출처: 이혜원 외(2024,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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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설계
용역 선정

(종심제 적용)

지구계획
수립·신청
(MP위원회)

지구계획
승인

기관 협의
제영향평가
(법적 절차)

주택단지 설계
(블록별 설계)

지구 지정
(UCP안 작성)

기존

�� �
지구계획

승인

승인 신청
기관 협의 등

(법적 절차)

주택단지 설계�
지구 지정

(UCP안 작성)

변경

•	마스터플랜에 따라  

상세 설계

마스터플랜
(3D) 선정
(설계공모)

조사 설계
용역 선정

(종심제 적용)

+

•	건축물, 가로공간, 
도시경관 등 
입체적 검토

•	MP위원회
•	지자체, 시민, 

국건위 참여

�
도시건축통합
지구계획 수립

도시건축통합 계획체계 비교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2021, p.34)



 분석 대상 및 범위

2019년 이후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적용한 공공주택지구로서 시범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 

(안산신길2, 수원당수2,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고양창릉)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

출처: 이혜원 외(2024, p.7); 3기 신도시 웹사이트 내 3기 신도시 위치  
이미지(https://www.xn—3-3u6ey6lv7rsa.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037, 검색일: 2024.4.26.) 활용.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부터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 승인 과정까지의 계획 실현 과정을 모니터링하였다. 다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블록별 건축계획 이후 사항은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법정 절차

1년 이내

주민 등 의견 청취

UCP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지구 지정 제안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신청

지구계획 
승인 고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전협의

총괄계획가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내용적 범위

출처: 이혜원 외(2024,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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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방법

1단계로 지구별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시범지구의 경우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지침, 

당선작 내용을 파악하고, 승인·고시된 지구계획 내용 등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변경된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2단계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시범지구의 경우 조사설계) 용역 낙찰자, MP, UCP 등을 대상으로 1단계 과정을 통해 

파악된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개념 등 주요 변경사항의 요인을 비롯해 

도시건축통합계획 과정에서 인식된 문제 등에 대해 그룹별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 분석 틀

[수립체계]

“실효성 높은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 파악

•	과업의 범위(입체적 도시공간계획/기본
계획 및 기본설계) 확인

⇨

•	기간의 적정성 및 주요 절차별 시점의 적정성

•	UCP 기본구상(안)의 역할 등

•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의 위상 및 역할

•	과업 방식의 적정성 및 과업 간 중복성

제도 및
운영상
개선의

주요 쟁점
도출

[조정체계]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주요 주체 목록 작성

•	기본 방향에 따라 구현된 입체적 도시공간
계획 당선작 주요 개념 및 내용 파악

•	주요 문제점 확인

	-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 블록규모 조정

	- 상품성(시장) 확보의 어려움: 블록규모, 
주동 형태 조정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가로 선형 
조정, 방음벽/완충녹지 등 설치

	- 재해영향평가: 하천변 등 성토를 위한  
구릉지 절토/평탄화

구분 기본 방향에 따른 계획 항목

사업성 중·소규모 블록

상품성

중·저층 연도형 건축물

사회혼합

용도복합

영향평가 가로 중심의 커뮤니티시설

⇨

•	주체별 참여기간의 적정성

•	주체별 역할(전문성), 책임 및 권한의 현황 
및 한계

•	협의·조정 회의 횟수 및 방법 등 현황 및 한계

•	주요 문제점 발생 원인

⇨

[실행체계]

“유연하고  
탄력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한가?”

•	지구계획 승인·고시 자료 확인

⇨

•	지구계획 신청 시 제출물의 완결성에 대한 
의견

•	변경고시 진행 시 환류 과정 운영 여부

•	블록별 건축계획 단계 참여 여부

•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당선작 주요 개념의 
지구계획, 블록별 사업계획 등 후속 과정에
서의 일관성,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출처: 이혜원 외(2024, p.75)



 분석 결과 및 주요 쟁점

•수립체계 관련

①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 승인 신청기간(1년 이내)의 절대적 부족 및 단선적 진행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 건축, 토목, 교통, 환경, 재해, 문화재 등 분야별 협의가 필요하나 

1년이라는 시간 중 실질적으로 협의·조정이 가능한 시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하였다. 「택지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한 신도시 개발 시에는 개발계획을 지구 지정과 함께 진행하고 이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시계획을 수행하며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시범지구 및 3기 

신도시에서는 공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모두 1년이라는 기간 내에 한 것이다. 그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수차례의 협의·조정을 비롯해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환류체계가 작동되지 못하고 

단선적으로 진행되었다.

지구
지정

1년 지구계획 
승인 신청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3~4개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일~36개월)

승인도서 작성
(3개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입찰 공고
(3~4개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계약일~72개월)

MP 회의
(2개월)

약 6~10회

사업성
분석

(1개월)

관련
기관
협의

(1~2개월)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일정
협의

(1개월)

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 신청까지 주요 일정

출처: 이혜원 외(2024, p.147)

②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의 위상·역할 불분명 및 과업별 중복 문제

비법정 절차인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은 그 위상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지구마다 역할 및 실효성에 

차이가 있었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의 공고 때부터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당선작의 개념을 

발전시켜 지구계획을 수립한다는 등의 안내도 미비하였다. 특히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해당 

계획에 대한 공유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로 인해 지구별 계획 방향, 개념 등에 대한 

이해 없이 의사결정이 되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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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도시공간계획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간 과업 내용에 있어서는 중복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조건 및 실현전략 수립을 비롯해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등과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다. 과업을 발주하는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업무 범위, 역할 등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③ 일관성·정합성 측면에서 발주방식범위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3기 신도시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로 분리해 진행하면서 과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사업비 한도 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주 방식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범지구]

*330만㎡ 미만

지구
지정

▶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 조사설계용역

▶

지구
계획 
승인
신청

•	현장 조사 및 여건 분석(기본계획)

•	실현전략 수립(기본계획)

•	토지이용계획 반영사항 제시(기본계획)

•	지구단위계획 반영사항 제시

•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	측량 및 토질 조사

•	기본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3기 신도시]

*330만㎡ 이상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	현장 조사 및 여건 분석(기본계획)

•	실현전략 수립(기본계획)

•	토지이용계획 반영사항 제시(기본계획)

•	지구단위계획 반영사항 제시

•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	조사

•	기본계획 

(개발 및 실시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도시건축통합계획 관련 과업별 내용

출처: 이혜원 외(2024, p.148)

•조정체계 관련

① UCP안의 낮은 활용도 및 관련 자료 미제공에 따른 효용성 문제

UCP안은 개념 설정(concept planning)이자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로 의의가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으나, 매우 개념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후 단계 작업 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 물론 UCP 위원 일부가 MP로 위촉되었으나, 대부분 지구 

지정 이후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작 발표 시까지 역할이 부재하여 사실상 UCP의 개념 

설정 목적 및 취지 등이 공모지침서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입찰 공고 시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UCP안의 효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② MP의 제도상 역할 및 책임·권한 등 미준수

MP의 참여는 지구계획(안) 도출 시까지 이어졌는데 이후 지구계획 변경이 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블록별 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는 앞단의 계획 사항이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MP 운영을 통해 계획의 개념, 방향 등을 

유지하려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당선팀 대표 1인을 도시설계 분야 MP 또는 MA로 위촉하였으나, 

마스터플랜이 비법정계획으로 그 위상이 불분명하므로 용역사의 대표이기도 한 MP 및 MA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그에 따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참여기간을 확대하고 

개별블록계획, 공공공간계획 등 세부계획에 대해 조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③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 참여 의무화 필요

3기 신도시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인천계양지구는 주 시행자가 인천광역시였기 때문에 지구 지정 단계 및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 참여를 통한 상호 간의 필요사항 조치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지자체는 계획이 실행되는 블록별 건축계획의 인허가와 민원 대응을 담당하므로, 해당 지구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계획 개념 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④ 단계별 협력 체계 부재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위한 단계별 참여주체는 있으나 주체 간 협력 체계는 미흡하였다. 도시와 건축 

등 분야별 협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으나, 누가 총괄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 내부 조직에서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한 분야 간 통합된 TF 구성, 그리고 단계별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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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
실현 과정

이해관계자

사업
시행자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당선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낙찰자

UCP MP PA 시민 지자체 관계기관 
(국토교통부 등)

지구 지정 제안
(LH → 국토교통부)

UCP

지구 지정 주민 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및 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1차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2차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입찰 공고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공고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 공고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
계획 공모 당선작 발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용역 계약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계약

지구 MP 위촉

지구계획 승인 신청

관계기관 협의
(국토교통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훼손지복

구계획(안) 및 GB 해제) 심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지구계획 승인 고시

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조성공사 착공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과정의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

출처: 이혜원 외(2024, p.150)

1년
이내

시민 참여 부재

2~3인 MP 위촉
(UCP 위원장 = 

MP 위원장)

하남교산의 경우 
PA 1인, 건축 분야 

MP 위촉

대표 1인 도시설계 
분야 MP 위촉

“블록별 사업의  
인허가 주체로서 

역할 중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당선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나 
검토 요청 어려움

지구계획 수립  
과정 협의조정 

중요

승인 신청 이후 
MP 역할 부재

UCP-MP 역할 
부재(과업내용서, 

공모지침서 작성 X)

MP 회의 시 
지자체 참여 중요

용역 계약 완료 후 
참여 권한 등 부재



•실행체계 관련

①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기간 내 완결성 있는 지구계획 작성 요구

현행 제도상 사업 시행은 단계별로 할 수 있으나, 지구계획은 주택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자 맡은 부분의 과업만 

수행하다보니, 전체 지구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 지구계획 승인도서에 도시건축통합계획 

기조에 맞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또한 지구계획 최초 고시 후 내용 

변경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대부분의 지구에서는 설계공모 등을 별도로 추진하고 승인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관행화 되고 있었다.2)

② 블록별 건축계획 시 도시건축통합계획 관계자 참여 부재

대부분의 지구에서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등 용역 수행팀을 비롯해 UCP, MP 등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위해 참여한 주체가 블록별 건축계획을 추진하며 관련 내용을 검토·자문하거나 

심의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이 경우 인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지구단위계획 등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개선 방안

도시건축통합계획은 통합된 공간환경을 구축하는 협력적 업무수행 방식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비법정계획인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통해 원하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 계획 개념을 도출하고 

관련 주체들의 협의·조정을 거치며 지구계획을 작성하므로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의의가 있다. 그러나 3기 신도시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러한 의의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 정착을 위해 3기 

신도시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개선 기본 방향 다섯 가지를 도출하고, 관련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기 방안 아홉 가지를 제안하였다.

제도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도시건축통합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도시건축통합계획 개념 정립(방안1)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지구계획의 기본원칙 및 수립 과정에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도시건축통합계획 내용 반영을 

제안하였다. 중기적으로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 과정의 직접 이해관계자, 즉 MP 등 전문가뿐 

아니라 지자체, 계획 수립자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방안2)이 요구된다. 거버넌스는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블록별 건축계획 단계까지 작동될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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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7항에 따른 도시관리 모니터링 그룹 운영 제도를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UCP,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업무기준이 구체화

(방안3)되어야 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1-8]에 UCP의 역할 및 업무 내용을 신설하고,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의 업무 내용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상 업무 내용을 고려하되 기존의 도시·

건축통합구상 업무 내용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의 위상 강화(방안4)

와 관련해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의 내용을 지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실현 가능성을 높인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작성을 전제했을 때, 건축 설계공모처럼 

당선작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고 구현될 수 있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1항에 따라 330만㎡ 이상인 주택지구에 의무 적용되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단서 조항을 통해 적용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당선팀이 

협의·조정 과정에서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중기적으로 지구 규모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신청 기간 혹은 지구계획 내용을 구분 

적용(방안5)할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에 대해 승인 신청 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지구 규모에 따라 

지구계획의 내용을 단계별로 작성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운영 측면에서는 다양한 주체 간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단계별·단계 

간 협의·조정체계 구축(방안6)과 일련의 가이드(방안7)가 필요하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에 총괄계획가의 역할·책임·권한에 대해 기재되어 있을 뿐,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지구계획 

승인-블록별 건축계획’ 등 단계별 관련 주체, 총괄조정 역할 수행자, 협의·조정 시점 및 방법, 

충분한 논의 기간 확보, 충실한 이행을 위한 이행 확인 의무, 단계별 관련 주체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단계별 업무 연계를 고려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제도를 준수(방안8)하도록 하고,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시관리 

모니터링 그룹 운영 제도를 확대 적용(방안9)할 필요가 있다. 도시관리 모니터링 그룹에는 해당 

지구 총괄계획가뿐 아니라 지구계획 작성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작성팀 등 도시건축통합계획 

과정에서의 참여주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7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건축물을 계획할 시에는 도시관리 모니터링 그룹의 사전검토 후에 심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지구 지정 지구계획 블록별 건축계획

UCP UCP MP MP

사업
시행자
(건축·
도시 등

TF)

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작성

관계
기관

협의체
(지자체)

사업
시행자
(건축·

도시 등 
TF)

사업
시행자
(건축·

도시 등 
TF)

연계

연계

입체적
도시공간

계획
작성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작성팀

입체적
도시공간

계획
작성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작성팀

지자체

지자체

교
통

토
목

환
경

조
경

방
재

도시관리 모니터링 그룹

개별
건축계획

개별
건축계획

개별
건축계획

운영

단계별·단계 간 협의·조정체계 구축 관련 운영 개선 방안

출처: 이혜원 외(2024, p.207)

구분 기본 방향 개선 방안 단기 중기

제도

개선

방안

도시건축통합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

1. 입체적 도시공간계획과 지구계획의 관계

정립을 통한 도시건축통합계획 개념 정립

2.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 과정의 직접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절차 개선

 3. UCP,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업무기준 구체화

4. 당선작 의도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시행 시

총괄계획가 제도 미적용 등을 통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위상 강화

지구계획 수립 과정

유연성 확보

 5. 지구 규모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 기간 및 

지구계획 내용의 구분 적용

운영

개선

방안

다양한 주체 간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한 체계 마련

6. 단계별·단계 간 협의·조정체계 구축

7. 단계별 관련 주체의 역할 가이드 마련

총괄계획가(MP) 운영 등 관

련 제도 준수

8. 각 단계별 업무 연계를 감안한 총괄계획가 등 관련 제도 준수

9.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 모니터링 그룹 운영 제도 확대 적용

도시건축통합계획 제도 및 운영 개선 방향 및 단기·중기 방안

출처: 이혜원 외(2024,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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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에 있어 시범지구에서는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로, 3기 신도시에서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로 추진되었다.

2)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출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제3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통) 제15절 특별계획구역)

	⿠국토교통부. (2019). 도시 디자인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에 3D 계획 적용-기존 평면적 계획(2D)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도시마스터 

플랜 수립. 7월 14일 보도자료. 

	⿠이혜원, 백선경, 이세진, 임유경. (2024).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2024. 5. 29., 일부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기록.

	⿠3기 신도시 웹사이트. https://www.xn―3-3u6ey6lv7rsa.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037(검색일: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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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물은 국민 안전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건축물 경과연수는 건축물 

안전과 지역의 노후를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로, 지역의 건축물 노후 현황 정보는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통한 안전과 

노후에 대한 해석은 현재 ‘준공 후 00년’과 같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내 

건축물의 변화과정을 확인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 및 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건축물의 연령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건축물 연령 지표’로 명명하고 평균 

연령, 중위 연령, 노후 가속도의 3개 요소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건축물 평균 연령은 25세, 중위 연령은 19세이고 노후 가속도는 –0.0013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연령 지표는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지역별·용도별·소유별 등 건축물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방법론으로, 물리환경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이며, 다양한 생산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건축물이 지어진 이후의 물리적인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건축물 연령은 건축물의 성능과 노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화재 또는 붕괴와 같은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고성능 재료 및 신공법 

개발 등으로 신축 건축물의 안전성능은 점차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건축 시기가 오래된 경우, 

낮은 안전기준과 재료의 부식 등으로 인해 건축물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건축물이 지어진 시기, 즉 건축물의 연령은 정책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근거이다.

「건축법」
(1962)

「소방법」
(1958)

「소방기본법」
(2003)

「초고층재난관리법」
(20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4)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2000)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대책
(2017)

「건축물관리법」
(2019)

2003
대구 지하철 

화재

2010
부산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

2018
제천·밀양 

화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99)

1999
화성 씨랜드 

화재

「건축법 시행령」
(2015 개정)

2015
의정부 아파트

화재

화재안전 분야 주요 제도 이력

출처: 여인환 외(2019, p.12)

 건축물 연령 제공 및 활용 현황 

•건축물 연령 정보 제공

건축물의 경과연수에 관한 정보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전수 수집되고 있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붙임자료 또는 공공데이터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보도자료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 

경과연수에 대해 광역시별 동수 또는 연면적에 대한 단순 수치만을 제공하고 있어, 정보 이용자가 

빠르게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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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 보도자료 별첨: 경과연수별(시도별)

출처: 국토교통부(2024)

공공데이터로 브이월드에서 제공하는 건축물연령공간정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시도별 

경과연수 정보보다 상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다룰 수 있는 정보 이용자의 프로그램 사용 능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건축물연령공간정보 메타데이터 정보

데이터 유형 공간(벡터)

데이터 설명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연령값을 산출하고 GIS건물통합정보와 융복합 
하여 개방사업단에서 생성한 공간정보

생산
주체

관리기관/부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시스템명 개방시스템

생산기관/부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갱신주기 연 1회(1월)

공간
정보

타원체 Bessel 투영법 횡메르카토르투영법(TM proj.)

좌표계 평면직각좌표계 객체형태 면

데이터 건수 5,720,799 데이터 용량(MB) 2,652

취합
주체

관리기관/부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시스템명 국가공간정보포털

수집주기 매년 수집방법 생산

구축 지리적 범위 전국 시간적 범위 최종 버전(갱신일 기준)

공개
개방시스템 국가공간정보포털

배포 데이터 좌표계 GRS80, EPSG:5186 배포 데이터 포멧 SHP

유통 가격정책 무상 공급 판매방법
웹 다운로드 서비스,  
API 서비스

비고

출처: 브이월드(https://www.vworld.kr/dtna/dtna_fileDataView_s001.do, 검색일: 2024.5.12.)



높음낮음

건축물연령공간정보 데이터(2024.2.14.)

•건축물 연령 정보 활용

「건축기본법」에 의거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건축기본계획은 건축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건축정책 추진계획으로 지역 건축물 현황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요구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기존에 수립된 17개 시·도의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용도별, 경과연도별, 구조별, 층수별과 

같은 일반적 사항과 함께 공사중단 건축물, 빈집, 한옥, 건축자산 등과 같이 지역에 분포한 건축물의 

특징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과연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택과 

건축물의 노후 현황은 전체 지자체 중 과반의 지자체에서 광역건축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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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건축기본계획 내 건축물 관련 현황

구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면적별 건축물 현황 ○ ○ ○ ○ ○ ○ ○ ○ ○ ○ ○

용도별 건축물 현황 ○ ○ ○ ○ ○ ○ ○ ○ ○ ○ ○ ○ ○ ○ ○

경과연도별 건축물 현황 ○ ○ ○ ○ ○ ○ ○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 ○ ○ ○ ○ ○

층수별 건축물 현황 ○ ○ ○ ○ ○ ○ ○ ○

고층 건축물 현황 ○ ○

구조별 건축물 현황 ○ ○ ○

건축허가 현황 ○ ○ ○ ○ ○ ○ ○ ○ ○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 ○ ○ ○

녹색건축물 현황 ○ ○ ○ ○ ○ ○ ○

건축물 멸실 현황 ○ ○

노후 건축물 현황 ○ ○ ○ ○ ○ ○ ○ ○ ○ ○

주택 유형별 현황 ○ ○ ○ ○ ○ ○ ○ ○ ○ ○ ○ ○

주택 노후도 현황 ○ ○ ○ ○ ○ ○ ○ ○ ○ ○

주택보급률 ○ ○ ○ ○ ○ ○ ○ ○ ○ ○

빈집 현황 ○ ○ ○ ○ ○ ○ ○ ○ ○

미분양 주택 현황 ○ ○

복지시설 현황 ○ ○ ○ ○ ○ ○

문화시설 현황 ○ ○ ○ ○ ○ ○ ○ ○ ○ ○ ○

교육시설 현황 ○ ○ ○ ○ ○ ○ ○ ○ ○

폐교 현황 ○ ○ ○

체육시설 현황 ○ ○ ○ ○ ○ ○ ○ ○ ○ ○

공공건축물 현황 ○ ○ ○ ○ ○ ○ ○

문화재 현황 ○ ○ ○ ○ ○ ○ ○ ○ ○ ○ ○ ○ ○ ○ ○

한옥 현황 ○ ○ ○ ○ ○ ○ ○

건축자산 현황 ○ ○ ○ ○ ○ ○ ○ ○ ○ ○

건축상 수상 현황 ○ ○ ○ ○ ○

* 수집 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건축기본계획 외에도 다양한 정부 및 지역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건축물 

사용 경과연수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부분 보도자료·승인통계 등에서 공표되는 수치를 활용하고 

있다. 이때 정책과 사업의 추구 방향에 따라서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일과 시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 연령 기준

구분 법령(약칭) 기준항목 시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건축법」 사용승인 30년 이상

공동주택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사용검사일 30년 경과

소규모노후건축물안전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사용승인 30년 이상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사용승인일 20년 경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정 「도시재생법」 준공 20년 이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도시재생법」 준공 20년 이상

노후 불량건축물 「도시정비법」
준공일 40년

준공 20년 이상 30년 이하

제3종 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준공 15년 경과

이처럼 건축물 경과연수는 다양한 정부 정책에 활용되는 주요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건축물 연령 관련 정보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건축물 수를 확인하는 

등의 단편적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노후 현황에 대한 변화 양상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는 정책 의사결정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건축물 연령 지표 개발 

•건축물 연령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확인하는 건축물 연령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2023년 12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을 분석하였다. 연령은 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건축물 사용승인일 

외에도 건축물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와 면적을 함께 확인하였으며, 건축물 용도는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로 구분하고, 연면적은 층별 면적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추출하였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용도, 면적 데이터가 미기재인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오류값에 대해서는 이상치 보정을 진행하였다. 과거 자료일수록 오류값이 포함될 확률이 높았으며, 

특히 사용승인일의 경우 기입 방식에 따라 오류값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령 확인을 위한 

건축 연도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승인일 기입 유형에 따른 오류값 분석을 진행하고, 건축연도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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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 기입 유형

구분 분석 및 조치

사용승인일 1자리 	-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숫자(0, 1 등)와 문자(`)

사용승인일 2자리 	- ‘19’가 대다수

	- 1900~1999년 중 사용승인일이라는 의미로 추정

	- 정확한 사용승인연도 확인 곤란

사용승인일 3자리 	- 읍면지역의 노후 건축물(단독, 창고, 판매시설)로 확인되며, 일부 사찰로 확인

	- 전산화에 따른 오기이나 정확한 사용승인연도 추정이 곤란

사용승인일 4자리 0001 ~ 2023 	- 연도로 추정

	- 월일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가옥대장 등 기존 장부를 참고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청문 등을 통하여 사용승인연도를 추정하여 표기한 경우로 판단

0101 ~ 1231 	- 일자로 추정

	- 대부분 노후 소규모 건축물(단독, 1종근생)로 장부상 사용승인연도 확인 곤란

•건축물 연령 지표

건축물 연령을 확인하는 지표의 요소로 건축물의 평균 연령, 중위 연령, 노후 가속도를 산출하였다. 

건축물 연령은 사용승인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건축물을 집계하는 기준을 동의 개수가 

아닌 연면적으로 하여 건축물 규모에 따른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평균 연령은 조사 대상 건축물군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승인연도의 평균값이다. 건축물의 

중위 연령은 건축물을 연면적 기준으로 나열하였을 때, 분포의 중간에 위치한 건축물의 연령을 

말한다. 중위 연령은 평균 연령과는 달리 면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노후 가속도는 조사 대상 건축물군의 노후화 진행의 속도를 나타낸다. 관점에 따라 노후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노후 건축물을 분류하는 사용승인 이후 30년을 

기준으로 0세부터 30세까지의 건축물 면적 분포에 대한 추세선의 기울기 값으로 노후 가속도를 

산출하였다.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

건축물의 연령 분포 형태와 연령 지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를 개발하였다.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는 비교 대상 건물군을 좌우로 배치하여 두 건물 군의 연령을 다각도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도구이다.

지역별 전체 건축물 연령 해석을 위하여 용도를 기준으로 우측에는 주거용도, 좌측에는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연령별 연면적을 표현하였다. 연면적은 지역의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령별 비율로 표현해 지역의 규모 및 광역과 기초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할 수 있다. 특히 두 개 지역을 비교해 살펴볼 경우에 비교 대상이 되는 지역의 그래프를 

배면에 표시하면 빠르게 비교 분석이 가능하며, 이번 연구에서는 배면에 분석 지역의 상위 수준 

지역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표현되는 건축물 연령 지표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그래프의 가독성을 높였다.

65년 이상

60년

55년

50년

45년

40년

35년

30년

25년

20년

15년

10년

5년

0년

비주거 면적 주거 면적

주거 평균 연령

주거 중위 연령비주거 평균 연령

주거 면적 비주거 면적 주거 평균 연령 주거 중위 연령비주거 평균 연령 전체 평균 연령 전체 중위 연령비주거 중위 연령

비주거 노후 가속도

비주거 중위 연령

주거 노후 가속도

전체 평균 연령

전체 중위 연령

43,315,432

25

17

-0.023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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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건축물의 연령 

전국 건축물의 연령 지표를 산출하고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를 작성하여 국내 건축물의 연령 

분포를 확인하였다.

•전국

2023년도 전국 건축물의 평균 연령은 25세이고, 중위 연령은 19세로 나타났다. 30세를 기준으로 

노후 건축물을 분류할 경우 국내 건축물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은 젊은 건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경과한 전국 노후 건축물의 면적 비율은 약 18%

이고, 노후 가속도는 음수(–0.0013)로 나타나 향후 노후화 진행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연령 현황: 전국(2023.12.)

구분
비주거 주거 전체

평균 연면적(㎡) 256.04 171.73 204.60

평균 연령(세) 23 27 25

중위 연령(세) 17 20 19

노후 비율(%) 17.29 19.60 18.47

노후 가속도 -0.02281 0.01914 -0.00133

주거 면적 비주거 면적 주거 평균 연령 주거 중위 연령비주거 평균 연령 전체 평균 연령 전체 중위 연령비주거 중위 연령

0.05 0.03 0.01 0.01 0.03 0.05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 전국(2023.12.)



•광역지자체

건축물 연령의 분포 형태는 지자체별로 추진된 건축정책 또는 사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물이 비주거용 건축물보다 65세 이상의 초고령 건축물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시 지역보다 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역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의 경우 시 지역의 건축물 연령이 도 지역의 건축물 연령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중위 연령의 경우 반대로 도 지역의 건축물 연령이 시 지역의 건축물 연령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종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평균 연령과 중위 연령의 차이가 적으나, 도 지역은 

평균 연령과 중위 연령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용도별로 연령을 살펴보면, 중위 연령이 평균 

연령보다 용도별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건축물 연령 현황(2023.12.)

시도
평균 연령(세) 중위 연령(세)

전체 주거 비주거 전체 주거 비주거

서울특별시 26 25 27 22 22 21

부산광역시 27 28 25 21 22 19

대구광역시 26 26 26 21 21 21

인천광역시 22 23 22 17 18 15

광주광역시 23 24 22 20 20 19

대전광역시 26 26 24 21 23 20

울산광역시 23 24 22 19 19 19

세종특별자치시 17 17 18 8 8 8

경기도 19 20 19 16 17 15

충청북도 27 30 23 17 19 16

충청남도 26 30 21 16 17 15

전라북도 29 33 24 19 22 17

전라남도 31 37 23 18 22 16

경상북도 31 36 24 19 21 18

경상남도 29 32 24 19 19 18

제주특별자치도 22 23 21 15 15 15

강원특별자치도 23 24 22 18 19 17



데이터 기반의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건축물 연령 지표의 개발과 활용  

시도별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2023.12.)

건축물 연령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지역의 분석 범위에 대한 해상도를 높여 

살펴볼수록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에 연령에 따른 건축물의 분포를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지역 특성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건축물 연령 지표 활용 방안 

건축물 연령 지표는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방법론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리환경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건축물 연령 정보 활용 사례인 지역(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도 계획 수립 시 건축물 

현황 분석 단계에서 건축물 연령 지표와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를 활용해 과거와 미래의 정책 변화 

시기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시선에서 지역 현황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건축물 

노후 현황 또한 보다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건축물 연령 분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중장기 건축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건축 현황 관련 주요 조사 내용(안)

구분 주요 조사 내용

건축물 일반 현황

건축물 현황 용도별, 소유 유형별, 면적별, 층수별

기타 건축물 현황
높이, 구조, 상세 용도별 건축물, 내진 대상 건축물, 공가 및 폐가, 노후 건축물,  

건축물 평균 연령,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

건축허가 및 착공 건축허가통계 시도별, 용도별, 행위별, 구조별

출처: 조상규 외(2018, p.42) 참고하여 작성.

연령 지표는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수집하여 건축물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사용승인일과 면적 그리고 정보이용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특성 요소를 추출하여 건축물 

연령 지표와 연령 피라미드의 도출 및 작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 연령 지표의 

방법론을 차용하면 지역, 용도, 구조, 소유주체 등 건축물의 경과연수에 기초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데이터 수집 사용

승인일
면적 지역 용도 구조 소유 ...

건축물
연령 지표

데이터 추출 및 정제 평균 연령

중위 연령

노후 가속도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

▼

▶ ▶

건축물 연령 지표 도출 절차



데이터 기반의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건축물 연령 지표의 개발과 활용  

특히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는 건축물의 용도, 구조, 소유주체 및 지역 등 비교 대상 건물군을 좌우 

또는 전후로 배치하여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두 건물군의 연령 분포를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도시 및 지역 등 물리환경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령 피라미드 활용 예시: 국·공유 건축물 연령 지표 및 연령 피라미드(2022.12.)

건축물 연령 지표: 평균 연령

국·공유: 21세

※ 그래프에는 ‘국유+도유’, ‘국유+군유’인 경우 제외 

국유: 18세 

공유(도유, 군유, 도유+군유): 27세

	- 다음의 국·공유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로 국유건축물과 공유건축물의 평균 사용연수(연령)를 알 수 있고, 향후 공유 건축물의 노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24). 전국 건축물 총 7,391,084동 / 42억 27백만㎡. 4월 17일 보도자료.

	⿠브이월드. https://www.vworld.kr/dtna/dtna_fileDataView_s001.do(검색일: 2024.5.12.)

	⿠여인환, 유용호, 김양균, 허영선, 안재권, 권오상, 조경숙, 강현, 김도현, 박병직, 박진욱, 유은지, 김휘성, 조규환. (2019). WCI KICT-FIRE 

발전전략 수립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유미, 조영진, 안의순. (2024). 건축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물 연령 지표 개발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조상규, 이은석, 윤호선, 안지수. (2018).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매뉴얼. 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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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저출생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경제 축소 및 건축물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빈집과 빈 상가 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정책도 신축 위주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축물 재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통계는 미흡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군구별, 용도별 건축물 재고 수준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재고지수를 개발하였다. 건축물 재고지수란 전국 인구 대비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값 100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재고 수준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지표이다. 

건축물 재고지수는 기존 통계보다 높은 해상도로 지역별 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인구 현황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건축정책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 시대, 지역 맞춤형 건축물 재고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융·복합 통계 개발 필요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국면에 진입하였다(통계청, 2023a).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지역경제 축소와 건축물 수요 감소로 

이어져, 빈집과 빈 상가가 증가하는 등 도시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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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출처: 통계청(2023b) 토대로 연구진 작성.

앞으로 건축 분야의 추세는 신축 위주에서 기축 건축물의 유지관리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건축정책의 패러다임도 건축물 재고 관리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통계는 지역적 특성이나 인문사회적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집계에 그치고 있어 

다변화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 기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건축물 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미래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특히 건축·도시 관련 지역 맞춤형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타 분야 

데이터를 융·복합한 새로운 통계 개발이 요구된다.

 현행 건축물 관련 통계 생산 및 활용 현황

현재 건축 분야의 대표적 국가승인통계로는 ‘건축물통계’와 ‘건축허가·착공·준공통계’가 있다. 

건축물통계는 건축물의 용도·층수 등 구체적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물 속성(용도, 층수, 

면적, 소유구분 등)별 동수와 연면적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건축허가·착공·준공통계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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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투자동향 및 경제동향 분석, 국민소득 추계 및 건축행정의 정책자료, 건축자재 수급, 생산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허가 및 착공 현황을 시도 및 용도별로 매월 동수와 

연면적으로 집계하여 생산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5a, 2025b).

「건축법」 제30조는 허가권자가 건축통계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건축통계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보고통계로 

생산되고 있다. 건축물통계는 전국, 17개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별로 건축물 현황을 집계하여 

1년 주기로 생산된다. 면적별, 소유구분별, 용도별, 층수별로 분류하여 동수 및 연면적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건축허가·착공·준공통계는 매월 전국, 17개 시도별 신규 허가·착공·준공 건축물 

현황을 집계하여 생산된다.

현행 건축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KOSIS, e-나라지표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국토교통 통계연보를 통해서도 건축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건축통계 내용에 정책적·사회적 수요와 주요 이슈에 대응하여 건축 행정 정보 통계를 

기반으로 가공한 건축물 및 건축현황 정보를 추가한 보도자료를 함께 배포하고 있다.

건축물통계, 건축허가·착공·준공통계 구성

통계명 공표주기 건축물통계 건축허가·착공·준공통계

건축물
통계
(8) 연도별

면적별 건축물현황(전국)/면적별 건축물

현황(50만 이상 도시)

100㎡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3,000㎡ 미만,

3,000~1만㎡ 미만, 1만㎡ 이상

소유구분별 건축물현황(전국)/

소유구분별별 건축물 현황(50만 이상 도시)
국공유, 개인, 법인, 기타

용도별 건축물 현황(전국)/

용도별 건축물 현황(50만 이상 도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층수별 건축물 현황(전국)/

층수별 건축물 현황(50만 이상 도시)
1층, 2~4층, 5층, 6~10층, 11~20층, 21~30층, 31층 이상, 기타

건축
허가·착공·
준공통계

(8)

연도별 건축착공현황

구조별(콘크리트, 철골, 철골콘크리트, 조적, 목조, 기타)

용도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 동수 및 연면적 구분

연도별 건축허가현황

월별

동수별 연면적별 건축착공현황

동수별 연면적별 건축허가현황

동수별 연면적별 건축준공현황

시도별 건축착공현황 허가구분(신축, 증축/개축/이전/대수선, 용도변경)

구조별(콘크리트, 철골, 철골콘크리트, 조적, 목조, 기타)

※ 시도별 건축물 용도별(29종) 동수·연면적 구분

시도별 건축허가현황

시도별 건축준공현황

출처: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portal/cate/partStts.do?stts=0120000, 검색일: 2024.3.7.); 국가통계포털 (https://
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ta?orgId=116&statsConfmNo=116011&kosisYn=Y, 검색일: 2024.3.7.) 참고 연구진 작성.



건축통계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국토교통부(2024); 국토교통부(2023)

건축통계는 건축정책기본계획, 지역건축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국가 및 지자체 단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현행 건축통계는 건축물 현황에 

대한 단순 집계에 그치고 있고, 전국 및 시도 단위로만 공표되고 있어 해상도 높은 건축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건축물 재고지수 개발

건축물 재고지수는 지역의 건축물 재고 수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계지수로, 서로 다른 

지역 또는 용도 간 건축물 재고 수준의 비교가 용이하고, 통계 사용자가 건축 또는 통계적 지식 

없이도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수이다. 건축물 재고지수는 전국 인구 대비 용도별 

건축물 재고 연면적의 전국 수준을 용도별 건축물 재고지수의 기준값으로 삼아 100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의 재고 수준을 상대적 비율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전국의 

건축물 재고 지수값은 정의상 100이 되고, 시도, 시군구 단위 지역 내 용도별 건축물 재고지수는 

전국 수준 대비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 된다. 건축물 재고지수 산출에 적용하는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건축물 재고지수는 원시 데이터로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건축물 재고의 측정 단위는 

동수가 아닌 연면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건축물의 규모와 무관하게 건축물 재고량을 면적 

기준으로 동일하게 집계하여 지수의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건축물 

수요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지표를 수집하여 건축물 재고량과 상관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대다수 지표는 전체 또는 일부 용도별 건축물 재고량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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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영향을 통제하면 상관성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는 여러 사회·경제적 지표가 보였던 

건축물 재고량과의 상관성이 개별 지표의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인구와의 

상관성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재고량의 비교 

대상으로는 주민등록인구를 단독 선정하였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행정정보 분석

건축물 재고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경제·사회 지표 수집 및 정제

건축물 재고 연면적과 경제·사회 지표 연관관계 분석

건축물 재고 지표 건축물 재고 지수

전국 수준 대비
지역 건축물 재고 수준 지수화

경제·사회 현황 대비
건축물 재고 수준 지표화

건축물 재고 지표·지수 시범 생산 및 검토

건축물 재고지수 개발 과정

 건축물 재고지수로 본 지역별 건축물 재고 현황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용도별 건축물 재고지수를 산출한 결과(2022년 말 기준), 용도별 

건축물 재고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업 용도 재고지수가 타 용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우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총 4개 

시도는 공업용 재고지수가 60 이하로 낮았다. 반대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총 5개 시도는 공업용 건축물 재고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총 8개 시도는 

용도별 재고지수가 비교적 비슷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용도별 건축물 재고지수

시도
용도별 건축물 재고지수

용도 종합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 및 사회용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특별시 77.5 87.2 109.8 17.0 87.7

부산광역시 94.3 100.0 104.2 68.6 92.1

대구광역시 90.8 105.0 90.9 78.2 96.1

인천광역시 90.1 92.9 99.2 96.5 86.1

광주광역시 92.5 108.9 92.3 66.5 111.1

대전광역시 95.6 105.6 97.7 44.3 143.2

울산광역시 105.5 106.3 94.2 175.3 93.9

세종특별자치시 100.9 110.5 86.6 89.6 120.1

경기도 97.5 96.7 93.2 113.4 86.9

강원특별자치도 115.2 111.9 122.5 55.3 133.4

충청북도 126.1 113.3 98.4 211.3 121.3

충청남도 130.3 109.6 101.1 206.7 120.7

전북특별자치도 122.1 106.6 100.5 122.0 134.7

전라남도 127.5 107.9 103.4 131.7 126.1

경상북도 128.9 111.4 94.2 202.2 120.8

경상남도 109.4 108.6 93.8 153.7 96.2

제주특별자치도 104.9 99.0 145.8 14.4 116.5

다음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용도별 건축물 재고지수를 산출한 결과(2022년 말 기준), 

건축물 용도별로 지역별 재고 현황 및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용 건축물 재고지수를 통하여 

인구 대비 주거용 건축물 재고 수준에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주거용 

건축물 재고지수가 낮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용 건축물 

재고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평창군으로 153.4였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관악구

(69.5)였다. 인구와 주거용 건축물 규모 모두 관악구가 평창군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그 비율을 

따졌을 때 관악구는 전국 수준의 70% 정도, 평창군은 150% 정도 되며, 관악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주택 면적은 평창군보다 더 적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상업용, 공업용, 교육 및 사회용 건축물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주거용 건축물 대비 크게 나타났다. 

상업용 건축물 재고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로 727.9에 달하였으며, 공업용 건축물은 

충북 음성군이 932.2, 교육 및 사회용 건축물은 서울 종로구가 290.4로 전국 수준 대비 큰 편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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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건축물 재고지수(상하위 10개 지역)




